
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8] <개정 2019. 12. 31.>

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(제20조제3항 관련)

1. 생활소음 규제기준

[단위 : dB(A)]

대 상 지 역
시간대별

소음원

아침, 저녁

(05:00～07:00,

18:00～22:00)

주간

(07:00～18:00)

야간

(22:00～05:00)

가. 주거지역, 녹지

지역, 관리지역 중

취락지구 ㆍ주거

개발진흥지구 및

관광ㆍ휴양개발

진흥지구, 자연환

경보전지역, 그

밖의 지역에 있

는 학교ㆍ종합병

원ㆍ공공도서관

확

성

기

옥 외 설 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

옥내에서 옥

외로 소음이

나오는 경우

50 이하 55 이하 45 이하

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

사

업

장

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

기 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

공 사 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

나. 그 밖의 지역

확

성

기

옥 외 설 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

옥내에서 옥

외로 소음이

나오는 경우

60 이하 65 이하 55 이하

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

사

업

장

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

기 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

공 사 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

비고

1.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

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

다.

2. 대상 지역의 구분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3.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.

4.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

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+10dB을,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

+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.



5.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(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)에 +10dB

을 보정한다.

6. 삭제 <2019. 12. 31.>

7.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-5㏈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

다.

가. 주거지역

나.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,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

학교, 「도서관법」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

의 지역

8. “동일 건물”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

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,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

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.

가.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

련장업, 체육도장업, 무도학원업, 무도장업,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

나.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

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

다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

유흥주점영업

라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

마. 「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콜

라텍업

2. 생활진동 규제기준
[단위 : ㏈(V)]

시 간 대 별

대상 지역

주 간

(06:00～22:00)

심 야

(22:00～06:00)
가. 주거지역, 녹지지역, 관리지역

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

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

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, 그

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

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

65 이하 60 이하

나.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
비고

1.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

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2. 대상 지역의 구분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

3.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.

4.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

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+10dB을,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+5dB

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.

5.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+10㏈을 보정한다.


